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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

2021가소57927 임 금

제 이 마크(VIDAL JAYMARCK)

김포시 양촌옵 황금1로 136 (학운리)

송달장소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7, 다동 301호 (학운리, 이젠몰)

손기 영

김 포시 김 포한강3로 290-16 (장 기동, 고창마을이니스더 원)

송달장소 김포시 양촌읍 황금1로80번 길 55, 우주박스

2021. 9. 29.

2021. 10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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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피고는 원고에게 7,466,040원 과 이에 대하여 2021. 5. 26.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

12%의 비울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.

3. 소송비용은 4분하여 그 1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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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는 원고에게 9,944,773원 과 그 중

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

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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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478,733원  에 대하여는 2019. 12. 24.부 터

돈을, 7,466,040원 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

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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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퇴직금에 대하여는, 피고가 2020. 1. 8.

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과 임 대차보증금

다 .

보험 회사가 지급한 보

지급한 것으로 판단된

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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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에게 퇴직금 중

합계 3,859,358원을

○ 연금보험료에 대한 업무상 힁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인

용 한다.

판사 흥 다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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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2 / 2


	IMG_20211021_0001_NEW_NEW
	IMG_20211021_0003_NEW

